
Universal Periodic

Peer Review

Sourcebook

제2기 UPR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자료집

제
2

기
 U

P
R

이
행

을
 위

한
 자

료
집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555-01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권고사항 

이행과정에 대한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국가의 UPR 권고사항 이행의무를 지원하고

자 UPR 이행을 위한 자료집을 발간합니다.

유엔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는 2006년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가 출범하면서 새로이 설치된 인권메커니즘으로, 인권이사회가 모든 국가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공동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이 자료집은 우리나라가 인권이사회 후보국으로 등록하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

한 대한민국 자발적 공약사항, 제1기 UPR 권고사항 및 정부입장, 제1기 UPR 권고사항 

정부이행상황을 점검한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제2기 UPR 권고내용 및 정부입장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본 자료집에 수록된 대한민국 자발적 공약사항 들은 우리나라가 2013년 인권이

사회 후보국으로 등록하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것으로 정부관계자와 이해당사

자들이 UPR 권고 이행 등의 업무추진에 유의하며 숙지하여야 할 사항 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기 UPR 권고의 이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격려하고 지원하며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이해관계자들과 특히 NGO와 긴밀히 협력해나가며 정

부와 시민사회의 가교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집이 법률제정 및 정책입안 관계자, NGO, 언론 및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이 UPR 권고이행을 위한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또

한 제2기 UPR 권고이행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4. 1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병 철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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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UPR 개요

□ 의 의

○ 유엔회원국 193개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각 나라의 인권상황을 검

토하고 인권개선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는 인권상황 정기검토제도

* 국제인권조약 감시기구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보완하는 제도

【 UPR 시행 배경】

◇ 구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특정 인권침해우려 국가를 지목․

공개 비난하여 정치화된다는 논란이 지속

◇ 구 인권위원회를 대체하기 위해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가 유엔 총회 

산하기관으로 2006.6 출범

◇ 인권이사회는 모든 국가(universal)의 인권상황을 정기적(periodic)으로 공동검토

(Peer Review)한다는 취지의 UPR 제도 도입

○ UPR은 특정국을 비난하기보다는 검토대상 국가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능력배양 및 자문 제공에 중점

※ UPR 권고 이행 책임주체는 정부이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권고이행상황 점

검하고 정부의 UPR 권고 이행 도모

□ 목 적

○ 실제 현장의 인권상황 향상

○ 검토당사국의 인권보호의무와 인권준수의지 이행 및 인권관련 긍정적 발전상황이나 

도전 파악

○ 검토당사국의 인권보호능력 및 인권관련 기술적 지원 향상

○ 국가들 및 이해당사자(stakeholders)의 좋은 사례 공유

○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협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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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이사회, 인권기구, 유엔고등판무관실과의 완전한 협력과 참여 장려

□ 1기 UPR 운영 개요

○ 기간 : 2008년-2011년(4년간)

○ 운영방식

  - 매년 48개국씩 총 192개 모든 유엔회원국 인권상황 심사

  - 심사를 위해 1년에 3차례 UPR Working Group 세션(세션당 2주간 개최)이 운영

  - 한 검토대상국당 3시간에 걸쳐 심사(질의·응답·권고)하고, 유엔인권이사회 본

회의(Plenary)에서 심사 결과를 최종 채택

○ 검토 대상 문서(심의 6주전 준비)

  - 검토대상국이 일반지침에 따라 작성한 국가보고서(20쪽 이내)

  - 검토대상국 견해와 의견을 포함한 협약기구, UN 공식문서 등을 OHCHR이 취합/

요약한 문서(10쪽 이내)

  -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제공하는 정보(OHCHR이 10쪽 이내 

요약)

○ 검토 기관 : UPR Working Group

  - 옵저버 국가 및 여타 이해당사자는 검토에 참여가능

  - 인권이사회 회원가운데 서로 다른 지역 그룹에서 추첨한 3개 이사국으로 보고관

(Troica)이 구성되어 검토 결과 보고서 준비

* 검토대상국은 상기 3개국 중 1개국을 자국 소속 지역그룹내 국가가 수임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1회에 걸쳐 상기 보고관 국가 교체 요구 가능

○ 결과 채택 및 후속조치

  - 결과보고서 내용은 검토회의 과정 요약, 권고, 결론, 자발적 공약 등이며, 유엔인

권이사회 본회의에서 채택(1시간 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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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검토회의는 이전 검토회의결과 이행에 초점

□ 2기 일정 및 2기 UPR에서 변경된 내용

○ 기간 : 2012.6월-2016년(4년 반)

○ 운영방식

  - 매년 42개국씩 총 192개 모든 유엔회원국 인권상황 심사

  - 한 검토대상국당 3시간 30분에 걸쳐 심사

  - 이해당사자들이 제출한 정보 요약보고서에 별도 섹션이 국가인권기구가 제출한 

정보 보고서를 위해 할애

  - 검토보고서 채택을 위한 유엔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발언 직후에 국가인

권기구가 발언할 수 있는 권한 부여

<1기 UPR 및 2기 UPR 비교>

1기 UPR 2기 UPR

심사주기 4년 4년 반

연간 심사국 수 매년 48개국 심사 매년 42개국 심사

심사대상국 당 심사시간   3시간 3시간 30분

국가인권기구 역할 증대 -

∙ 정보 요약보고서에  NI 제출 정보를 

위한 별도 섹션 할애

∙ 인권이사회 본회의시 정부 발언 직후  

NI가 발언할 수 있는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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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UPR 업무 절차

□ 심의 준비

○ NI 보고서(국가인권위원회): 심의 날짜로부터 6개월 전 유엔에 정보보고서(5페이

지 이내) 제출

○ NGO 보고서(민변, 참여연대 등): 심의 날짜로부터 6개월 전 유엔에 정보보고서 

제출

☞ UNOHCHR은 이해당사자가 제공한 정보 요약보고서를 심의 날짜로부터 6주 전까지 

준비

○ 국가보고서(외교부): 심의 날짜로부터 6주전까지 유엔에 제출

□ 심의

○ 심의전 로비활동(정부, NI, NGO)

* Troica 국가 및 UPR에 관심이 큰 영국 등에 로비

○ 심의(Working Group) 참석(정부, NI, NGO)

○ 보고서 초안 채택(Working Group)

○ 보고서 초안에 대한 검토(정부, NI, NGO)

○ 수용여부 검토(정부)

□ 보고서 채택

○ 인권이사회 참석 및 의견 개진(정부, NI)

* NI, NGO 등 이해당사자는 심의 결과 채택 전에 일반 코멘트(general comment)만이 가능하였으나, 

2기 UPR부터는 정부의 발언 직후 NI가 발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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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후속조치

○ 이행계획수립(정부)

○ 이행 모니터링 계획 수립(NI, NGO)

○ 이행/모니터링(정부/NI, NGO)

○ 이행평가보고서 작성⇒차기 UPR 준비(정부, NI, NGO)

<UPR 업무 절차>

심의준비

보고서 작성(GO, NI, NGO)

의견수렴

인권이사회 참석 및 의견 개진(GO,NI)

이행계획수립(GO)

이행모니터링계획수립(NI, NGO)

이행(GO)/ 이행모니터링(NI, NGO)

이행, 이행평가보고서 작성 � 2기 UPR 준비

이행/후속조치

보고서채택

심의

심의 전 로비활동(GO, NI, NGO)

심의 (UPR WG) 참석(GO, NI, NGO)

보고서 초안 채택(UPR WG)

보고서초안에 대한 검토(GO,NI,NGO)

accept/reject 의사 표시(GO)

심의준비

보고서 작성(GO, NI, NGO)

의견수렴

인권이사회 참석 및 의견 개진(GO,NI)

이행계획수립(GO)

이행모니터링계획수립(NI, NGO)

이행(GO)/ 이행모니터링(NI, NGO)

이행, 이행평가보고서 작성 � 2기 UPR 준비

이행/후속조치

보고서채택

심의

심의 전 로비활동(GO, NI, NGO)

심의 (UPR WG) 참석(GO, NI, NGO)

보고서 초안 채택(UPR WG)

보고서초안에 대한 검토(GO,NI,NGO)

accept/reject 의사 표시(GO)

 

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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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권이사회 입후보, 2013-2015

자발적 공약 

I. 서론 

1. 대한민국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두 번의 임기를 지냈으며, 

2012년 뉴욕에서 열릴 예정인 2013년-2015년 유엔 인권이사회를 위한 유엔총회에서의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한다. 

2. 대한민국은 보편적 가치로써의 인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국가 및 외교 

정책 목표에 있어 인권 증진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전세계 인

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인권 존중이 평화, 안보, 지속 가능한 개발의 

전제조건이라 확신하고 있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의 7가지 주요 국제 규약 및 대부분의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였

으며, 관련 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인종차별철폐협약(1979)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규약 (1990) 

�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1990)

� 여성차별철폐협약(1985) 

� 고문방지협약 (1995) 

� 아동권리협약 (1991) 

� 장애인권리협약 (2009)

4. 대한민국 정부는 인권이사회에서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논의 및 프로그램에 건설

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전세계 인권 옹호 운동에 있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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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부는 권고 후속조치 등을 포함한 UPR 과정 전반에 선의를 가지고 온전히 참여했으

며 UPR 실무그룹 세션에도 활발하게 참여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은 유엔 인권 최고대표

와도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와는 상시적 초대를 

포함하여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인권이사회에서의 긍정적인 참여와 더불어, 대한민국

은 인권이사회 검토 과정에도 참여하였으며 이는 인권이사회를 더욱 효과적이며 신뢰

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의 일환이다. 

5. 이에 더해,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주의와 민주적 통치를 통해서만 인권이 올바로 실

현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민주주의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

당하였다. 또한 민주주의 공동체 관리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의 회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6.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 설립되었으며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필

수적인 기관이다.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A등급 기구이며 한국 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 인권침해사건을 조사하고 구제책을 제공하

며, 대중인식을 제고하고, 인권과 관련한 법률, 제도, 정책 이니셔티브를 권고한다. 

7. 대한민국은 2012년-2016년을 위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이행 중에 있

으며 이는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권고에 따른 것이다. NAP는 인권과 관련한 209가

지의 과제를 다루고 있으며, 국제인권의무에 맞춰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담고 있다. 

8. 대한민국 정부는 다양한 분야의 인권증진을 위해 다음의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였다. 

� 양성평등 (범 정부적 정책 형성에서의 젠더 영향 평가 이행 및 젠더 반영 예산 시

스템) 

� 취약계층보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 제

정, 난민법 제정, 아동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 한국거주 외국인을 위한 비차별 대책 (2008-2012 제1차 외국인 기본정책 수립, 지방선

거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에게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정부 수반 선거 시 선거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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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약사항 

9. 대한민국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이라는 숭고한 목표를 위한 헌신과 더불어, 다음을 위

해 노력한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권증진

10. 인권증진 및 보호의 가장 높은 기준을 준수하며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에 대한 강

력한 의지를 지닌다.  

11. 대한민국 내 다양한 분야의 법률 개정 및 제도 발전에 따라 국제인권규범 조항을 

국가적 차원에서 온전히 이행하며 유엔 인권규범 유보철회 및 참여를 위한 후속조치를 

취한다. 

�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및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

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선택 의정서(팔레르모 의정서)의 비준

� 1993년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 협약 및 1980년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비준

� ILO 해사 노동협약 비준

� 장애인권리협약 25조 E항 유보 철회 고려 

� 강제실종협약 가입을 목표로 한 타당성 연구 및 기타 노력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가능성 연구 

12. 유엔 인권조약기구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조약기구 권고 이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

하며, 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기구에 국가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한다. 

13. 2012-2016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의 이행을 강화

하며 대한민국 내 인권향유를 위한 진정한 발전을 이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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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이 인권을 향유 할 수 있도록 이들의 권리를 보호

하고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15. 인권 및 굿 거버넌스의 발전을 위하여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16. 대중 인식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며, 인권을 사회 모든분야 주류

로 통합한다. 

17.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두 번째 회기에 공개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참여한다. 

국제적 차원에서의 인권 증진에 기여

18.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전 세계적 인권 증진 및 인권

침해 해결을 위하여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한다. 

19. 기술 협력, 자문 교류, 경험 및 모범사례 공유 등의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하여 인권 

의무사항 준수에 있어 다른 회원국과 협력한다. 

20. 민주주의, 굿 거버넌스, 법치,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존중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엔 

시스템 및 양자 차원 협력을 강화한다. 

21. 조약감시기구와 온전히 협력하며 이를 위해 정기적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고, 즉

각적으로 행동하며, 조약기구 최종견해 및 권고사항에 믿음을 가진다. 

22. 조약감시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기여한다. 

23.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인권준수기준 및 현실적 인권상황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전적으로 지원한다. 

24. 기술적 자문제공, 민주적 제도건설에 도움을 요청하는 국가와의 전적인 협력, 민주

주의 공동체 및 발리 민주주의 포럼 내에서의 활발한 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 간 민주주

의 발전 및 협력을 도모한다. . 

25. 아시아·태평양지역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역 및 소 지역적 기구 설립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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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6. ODA를 포함한 개발정책에 인권측면을 통합함으로써 파트너 국가의 인권, 민주주

의, 굿 거버넌스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한다. 

유엔인권이사회에의 기여 

27. 인권이사회 활동에 건설적으로 참여하며 인권이사회 업무 및 기능 수행을 지지한다.  

28. 인권이사회를 공정하고 효과적인 기구로 만들기 위하여 다른 회원국과 긴밀히 협

력하며, 이를 통해 인권이사회가 긴급한 인권침해문제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한다. 

29.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대상 국가와의 건설적 협력 및 대화와, 인권 이사회 특

별 절차와의 온전한 협력을 통해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

력을 강화한다.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 특별절차에 대한 상시 초대를 발부했으며 방문 

시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30. 건설적 그룹간 대화 및 양보를 통해 인권이사회 내에서의 지역간 협력문화를 증진

하며 업무 및 기능을 온전히 이행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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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ndida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Human Rights Council, 2013-2015

Voluntary Pledges and Commitments

I. Introduction 

1. Having served for two terms as a member of the Human Rights Council from 2008 to 

2011, the Republic of Korea (ROK) has decided to present its candidature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for the term 2013-2015 at the elections to be hel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New York in 2012.

2. The Republic of Korea attaches the utmost importance to human rights as a universal 

value and has placed highest priority on the advancement of human rights in the pursuit of 

its national and foreign policy goals.  In additio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fully committed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round the world, with 

the firm conviction that respect for human rights is a prerequisite for peace, secur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3. As a state party to the following seven c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including most of their Optional Protocols, the Government of the ROK strives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relevant conventions.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1979) 

�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90)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90)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85) 

�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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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ishment (1995)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91)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9)

4. At the Human Rights Council, the Government of the ROK has been playing an active 

role in human rights advocacy around the globe by constructively participating in a wide 

range of discussions and programs for the promotion of all aspects of human rights.  The 

Korean Government has fully engaged itself in the entire UPR process in good faith, 

including the follow-up to the recommendations, while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UPR 

Working Group sessions.  In addition, the ROK maintains a productive partnership with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d cooperates fully with the special 

procedure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to which it has issued a standing invitation.  In 

line with its positive engagement at the Council, it also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the review of the Human Rights Council, taking part in the effor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transform the Council into a more effective and credible body. 

5. Furthermore, in the conviction that human rights is best served by democracy and 

democratic governance, the Korean Government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formation 

of the Community of Democracies (CD).? It has subsequently played a key role in the work 

of the CD as a member of the Governing Council and Executive Committee of the CD.

6.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NHRCK), established 

in November 2001, is an indispensable institutio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ccredited with A status by the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HRIs (ICC), the NHRCK continues to make meaningful contribution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t the national level: it investigates and provides remedial 

measure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raises public awareness, and recommends legislative, 

institutional, or policy initiatives related to human rights.

7. In addition, the Republic of Korea is implementing the second National Action Pla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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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NAP) for 2012 to 2016,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 made by 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Covering 

209 tasks in various aspects of human rights, the NAP outlines the Korean Government’s 

commitment towards better human rights protection in line with i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8. The Government of the ROK has also enacted new laws and adopted legal amendments 

to ensure the advancement of human rights in a wide array of fields which include

� Gender equality(the implementation of gender impact assessments in pan-governmental 

policy formulation and a gender-responsive budgeting system)

� Protection of vulnerable groups (a full-fledged revision of Child Welfare Act for better 

prevention of child abuse, the enactment of Act on Welfare Support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enactment of Refugee Law, revisions of related law to ensure stronger 

punishment for the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 Non-discriminatory measures for foreigners residing in Korea(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Basic Plan for Policies on Foreigners 2008 to 2012’, revisions of the Local Election 

Act to enable foreigners to have the rights to vote in the elections of local council 

members and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in the district etc)

II. Pledges and Commitments 

9. In line with its dedication to the noble aim of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Republic of Korea commits itself: 

To further advance human rights at the national level by :

10. Upholding the highest standards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with 

a strong commitment to human rights as a univers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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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Fully implementing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t the 

national level and taking the following steps with respect to the withdrawal of reservations 

made to and the participation in the UN human rights instruments in accordance with the 

recent advancement of human rights in the ROK including legal amendments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s in a wide array of fields: 

� Ratifying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UNTOC) 

and Optional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to the UNTOC (The Palermo Protocol)

� Ratifying the 1993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and the 1980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 Ratifying ILO Maritime Labour Convention 

� Considering the withdrawal of its reservations made to the Convention o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25 paragraph (e))

� Pursuing feasibility studies and other efforts towards becoming a party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s

�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the accession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12. Cooperating and working closely with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treaty bodies, 

intensifying efforts to implement their recommendations, and ensuring the timely submission 

of national reports under the human rights instruments to which the ROK is a party. 

13. Strengthe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Second National Action Plan on Human Rights 

(NAP)’ for 2012-2016 in a transparent and accountable manner, thereby making real 

progress towards better enjoyment of human righ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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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Strengthening efforts to promote and protect the rights of the vulnerable such as 

women, children, and the disabled, so that they can equally enjoy their human rights.

15. Enhancing cooperation and partnership with civil 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human 

rights and good governance. 

16. Strengthening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to enhance public awareness and 

thereby incorporate human rights into the mainstream in all sectors of society.

17. Participating in the second cycle of the UPR in an open and constructive manner. 

To further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human rights 

at the international level by :

18. Closely cooperati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dvance human rights and 

address human rights violations around the world, with a strong commitment to human 

rights as a universal value. 

19. Cooperating with other member states in their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obligations through various mechanisms such as technical cooperation, exchanges of 

experts, and sharing experience and best practices.

20. Cooperating at the bilateral level as well as through the UN system for the 

strengthening of democracy, good governance, the rule of law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21. Cooperating fully with the treaty monitoring bodies, by timely submissions of periodic 

reports, and prompt actions and in good faith on their concluding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 

22. Contributing to the ongoing efforts to strengthen the treaty body system. 

23. Rendering its full support to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its endeavor to elevate standards of human rights observance and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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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conditions on the ground.

24. Promoting intra- and cross-regional democratic progress and cooperation by providing 

technical expertise, offering full cooperation to countries requesting assistance in building 

democratic institutions, and playing an active role i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mmunity of Democracies (CD) and Bali Democracy Forum (BDF). 

25. Participating actively in the discussions for the creation of regional and sub-regional 

machinery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Asia-Pacific region. 

26. Incorporating human rights perspective into its development policy, including ODA 

programs, thus contributing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democracy 

and good governance in partner countries.

To contribute to the work of the Human Rights Council by :

27. Remaining constructively engaged in the activitie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supporting the fulfillment of its mandate and functions. 

28. Continuing its close collaboration with other member states to make the Human Rights 

Council a fair and efficient body, so that it can respond to urgent situation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a prompt and expeditious manner.

29. Strengthening its efforts to further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through constructive engagement and dialogue with States under review, and 

cooperating fully with all the Council’s special procedures, for which the ROK addressed a 

standing invitation, by rendering its full support necessary for the visit.

30. Fostering a culture of cross-regional cooperation within the Human Rights Council, by 

taking initiatives on constructive inter-group dialogue and compromise, thus enabling the 

full implementation of its mandate and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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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UPR 권고사항에 대한 정부입장

번호 권고내용(국가) 입장

1
인권협약기구 견해(observations)의 이행 및 홍보 

노력(브라질)
수용

2 장애인권리협약을 유보조항 없이 가입(브라질) 동 협약 25조(e)에 대해서는 유보 고려

3
효과적인 외국인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률 이행 노력 강화(인도네시아)
수용

4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채택(북한)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남

용되지 않음을 재확인

5
정치범, 양심수 관련 보안관찰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채택(북한)
입장 계속 검토

6

고문방지위의 우려(형법상 고문 정의 부재 및 구

금시설에서의 고문 주장) 및 아동권리위의 우려

(학생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 관련, 입법, 

사법분야 개선을 위한 조치 채택(북한)

국내법에서 고문 관련 모든 행위를 처벌

토록 규정

개정 초중등교육법은 헌법 및 국제인권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을 보

장하는 규정 설치

7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알제리, 필리핀, 이집

트, 멕시코, 페루), 이주자 권리 보호를 제한하는 

다른 조약의 유보철회(멕시코), 이주노동자권리

협약 및 초국가범죄협약 인신매매 의정서

(Palermo Protocol) 비준(페루)

이주자 및 동 가족들의 보호하기 위한 권

고의 의도 및 정신을 환영하지만 국내 주

요 법 규정과 충돌되고 있는 동 협약 가입

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주

자 등의 건강, 안전, 고용 등 인권을 관련 

국내법하에서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예정.

팔레르모 의정서 가입은 긍정 검토 예정

8
여성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증진 및 차별금지 

조치 채택(알제리)
수용

9 법에 규정된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알제리) 수용

10
고문방지협약 제1조의 고문을 범죄화하는 입법

조치(알제리)

국내법에서 고문 관련 모든 행위를 처벌

토록 규정

11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모든 단계에서의 

이주자 인권 보장 조치(캐나다)
수용

12 법집행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학대 조사(캐나다)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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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권고내용(국가) 입장

13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제도 재검토 및 주민

등록번호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엄격히 필요

한 경우로 제한(캐나다)

수용

14

부부강간,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범죄화, 동 행위

자 기소 및 처벌, 관련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

교육, 아동 관련 형사절차에 아동 시각

(child-sensitive) 반영 절차 채택(캐나다)

수용

15
이주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시 여성, 아동

을 특별히 강조(캐나다)
수용

16 강제실종협약 서명(프랑스)

국내법 개정의 범위  등 연구후에 권고안

에 대한 입장 정립 예정이며 현재 관련 연

구중

17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의 권고의 연장선상에

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정부 및 공공부문에

서의 고용금지 관행 해소(슬로베니아)

대체복무방안 연구중

18
UPR 후속이행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여성 관점(gender perspective) 반영(슬로베니아)
수용

19

성범죄를 친고죄로 두고 있는데 주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법규정 재검토 권고

(슬로베니아)

관련 규정 검토 예정

20

사형집행에 대한 사실상 모라토리움 유지(벨기

에, 이태리), 사형제 폐지를 위한 조치(벨기에, 이

태리, 멕시코), 2008.6.1 개회되는 새 국회에서 사

형제 폐지 특별법 통과(네덜란드, 영국)

폭넓은 국내적 합의 필요

형사사법, 사회현실 및 국민 여론 등 종합

적으로 고려 필요

21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권고사항인 여성

에 대한 차별의 정의를 CEDAW 제1조에 부합되

도록 채택하고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 대처 강화

(벨기에)

수용

22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등 고문 및 학대 

대처 조치 강화 및 효과적인 국내예방 메커니즘 

설치(체크)

관련 부처간 협의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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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권고내용(국가) 입장

23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도 차별금지법에 포함

(체크)

헌법, 인권협약 및 관련 법령에 의해 차별

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국가인권

위가 차별관행에 대한 활동 수행중

24

명확한 형법규정을 통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

가보안법 도입 및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

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적극적 조치(영국)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남용되지 않음을 재확인

대체복무방안 연구중

25
명확한 시한을 정하여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22조 유보 철회(영국)

노사정협의 및 관련부처간 협의 필요

복수노조 및 공무원노조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26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영국) 관련 부처간 협의 진행중

27

사형제 폐지를 위해 정부와 국회 법사위가 유엔의 

관련 문서(reference text)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진행중인 입법절차를 완료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을 권고(룩셈부르크)

폭넓은 국내적 합의 필요

형사사법, 사회현실 및 국민 여론 등 종합

적으로 고려 필요

28
여성의 권리 증진이 정부의 인권정책에서 주요 

과제로 고려(이태리)
수용

29

학교내 아동체벌 금지 명문화하기 위한 관련법 

즉각 개정 및 비폭력적인 방식의 훈육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분야 조치 이행(이태리)

관련 법령 보완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 

검토 지속

30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및 선택의정서 이행 및 난

민인정절차를 국제난민법에 맞게 개선(루마니아)
수용

31

호주제 폐지 및 결혼관계에서 동등한 권리 보장을 

담고 있는 개정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캠

페인 실행(멕시코)

수용

32

가정폭력 관련 법령 강화, 사법시스템에의 접근을 

포함한 이주자의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조

치(멕시코)

수용

33 자의적 해석 방지를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미국)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남

용되지 않음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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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 제2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를 위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1. 개관

1. 이 정보보고서는 유엔인권이사회가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를 

실시함에 따라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한국 내 인권상황에 대해 제1기 UPR 결과 33개 권고의 이행에 대한 검토를 바탕

으로 작성한 것이다.

2. 1기 UPR 권고의 이행 점검

A. 1기 UPR 권고사항 중 정부가 수용한 사항에 대하여

2. 대한민국 정부는 가입ㆍ비준한 7개 UN 핵심인권조약에 따라 정부보고서 제출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심의를 받고 있고,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권고를 국가인권정책기본계

획에 반영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UPR 권고사항의 이행을 보다 충실하

게 하기 위해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모든 권고사항에 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는 등 종

합적 체계적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UPR 권고

사항의 이행점검에 관한 정부의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아울러 시민단체도 참여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3. 2007년에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재한외국인의 법적 지위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하의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회수가 제한되는 바,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2011년 12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도록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와 회수를 확대하도록 

정부에 권고하였고 정부가 이를 일부 수용하여 관련 법을 개정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의 인권보호 수준을 향상시켰다. 앞으로 정부는 이주민 관련 정책 입안과정에서 당사

자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주민을 위한 언어지원과 상담지원을 확대하고, 외국

인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구제 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주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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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립 시 2012. 2.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적극 반영하여

야 할 것이다.

4. 정부는 2008년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

정하였다. 그러나 동 법만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이주여성,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

혼으로 여성가구주가 된 결혼이주여성 등 모든 이주 여성의 인권보호에는 한계가 있

다. 또한 이주여성노동자 차별방지,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모성보호, 이주아동

의 교육권과 건강권에 대한 보장을 위한 정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5. 야간옥외집회 금지제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나 아직도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만큼, 입법부의 조속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

원회는 집회시위의 자유 확대를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는데, 정부는 집회시위의 장소적 

제한, 신고제도 운영 등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진압장비의 운영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6. 검찰, 경찰, 교정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양은 많지만, 

교육내용을 국제적 인권기준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효과적 교육기

법으로 참여적이고 감수성을 자극하는 기법, 동료 간의 학습기법 등을 보완하여 내실

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권교육의 체계화, 내실화를 위하여 인권교육법 제정과 

인권교육원 설립이 필요하다.

7. 2010. 5.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과정에서의 고문행위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해당 경

찰관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고문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 바 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에 접수된 진정사건에 따르면, 검찰의 밤샘조사 및 장시간 조사대기 조치 등으로 법집

행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

을 마련하여야 한다.

8. 개인 신상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해킹되어 악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정부는 

2011. 12. 관련법을 개정하여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

다. 그러나 정부는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이 저장된 전자주민증을 보급하기 위하여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제도에 의한 사생활 침해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

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을 폐기하거나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고 권고한 바 있는데 정부는 이 권고내용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여러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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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민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기존의 시스템도 개선하여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및 오용이나 남용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9.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여 가정폭력 실태조사

에 관한 규정, 가정폭력 예방 교육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나 성폭

력 사건이 여전히 사적 사안으로 인식되어 은폐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사건의 신고

율을 높일 수 있는 조치와 이를 조사할 여성 수사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

부강간에 관해서는 하급심 판례에서 범죄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부부강간죄의 

성립을 법에 명문화할 것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관련법의 개정으로 비친고죄로 되었

으나 성인 여성에 대한 상해를 수반하지 않은 단순 강간, 추행 등 일부 성폭력 범죄는 

여전히 친고죄로 남은 것에 대하여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위 범죄들을 비친고죄화 하려면 처벌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반

영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0. 1기 UPR 결과 지적된 학교에서의 아동체벌금지 명문화와 관련하여, 정부는 국내법

령을 개정하여 체벌금지를 명문화하면서 체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 3.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지 않는 방식도 체벌이므로 이를 

학칙에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표명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유형 중 방

임과 정서학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아동학

대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신변 보호 등 신고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11. 정부는 성인지 예산의 법적 근거와 성별영향평가의 실시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인

지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2009년 여성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 순위 61위(109개국 중)로 한국 여성의 공적 영역의 대표

성과 전문직 여성비율은 현저히 낮고 남녀소득 격차는 높으므로 여성의 성주류화 실현

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2.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CEDAW 제1조의 이행을 위하여 직접적 차별뿐만 아니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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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 차별의 금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간접차별을 포함

한 차별금지를 규정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2005년)

되었고 2008년부터 발효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가족관계 등록이 

기존의 호주(대부분이 남성) 중심에서 개인별로 편제되면서 가족 내 여성의 지위 향상

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자녀의 성 선택과 관련하여 ｢민법｣ 제781조에서 자녀가 성을 선

택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예외적으로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는 CEDAW 제16조 1(g)항(자녀의 가족성 선택에서 부부의 동일한 

권리 보장)에 대해 유보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13. 정부는 난민 담당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난민인정에 관한 심사기준과 절차를 마련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법무부 내에 난민과를 신설하였다. 정부는 난

민 인정자에 대한 직업 교육 및 언어 교육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2013. 7. 시행 

예정인 ｢난민법｣의 취지에 맞게 난민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야 할 것이다.

B. 1기 UPR 권고사항 중 정부가 미수용한 사항에 대하여

14. 정부는 장애인의 생명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상법｣ 제732조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개정하기 위

하여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처리되지 못하였다. 위 규정은 보험범죄로부터 심

신상실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인 바, 정부는 이러한 의미와 장애인

의 생명보험가입 필요성이 조화될 수 있는 선에서 위 규정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아울러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5(e)조 유보를 철회하고 선택의정서를 채

택하여야 할 것이다.

15. ｢국가보안법｣ 개폐문제가 17대 국회(2004~2007)에서 집중 논의되었으나 결론을 내

리지 못하였다. 최근에도 ｢국가보안법｣ 적용사범이 줄어들고 있지 않으며, 표현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약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 가능성

을 고려할 때, 정부는 인권보장차원에서 ｢국가보안법｣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의 정비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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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남용의 가능성을 이유로 ｢보안관찰법｣의 개정 내지 

폐지를 권고한 것에 대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위 법에서 인정되는 보안관찰처분은 처

분근거가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기준이 내용상 불명확하다는 점과 행정부 내의 

위원회에 ‘재범의 위험성’ 판단이 맡겨져 있는 점에서 오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 정비와 합리적 운용 등 대책이 필요하다.

17. ｢형사소송법｣의 전면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 ｢보

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을 통해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증

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고문과 학

대를 금지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국가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18. 정부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바, 2008. 1. 14.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그 가입이 요청되며 협

약 상 강제실종의 정의를 충분히 포섭하도록 법규정의 제ㆍ개정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정부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고,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를 규정한 자유권 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도 국내법

상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및 노동조합 가입공무원 범위 제한 규정을 이유로 유지하

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요청된다.

19. 양심이나 종교적 사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4,185명에 이르고 있다. 종교의 자유와 모든 국민의 차별 없는 

군 복무의무를 요구하는 국민정서와의 갈등 등 현실적 어려움은 있으나 양심적 병역거

부 수형자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 도입

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0. 정부는 사형제도폐지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10년 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사실상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점진적으로 사형을 처벌규정으로 두고 있는 범죄수

를 감축하는 등으로 사형제도폐지에 관한 인식변화 및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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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우리나라가 2000년 서명하였으나 아직 비준하지 않은 유엔초국가범죄협약 및 인신

매매방지의정서(Palermo Protocol)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1. 

10. 정부가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주여성이 다양한 경로

로 성매매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이 성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초

기입국심사 절차 강화 및 현장감시가 요구되며 나아가 법 및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22.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는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판례가 정립되고 동성애자

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판례상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또한 19세 미만자

에대하여는 동성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는 2011. 3. 군대 내 동성 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에 관해 

위헌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성적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23. 자유권규약 제22조 결사의 자유(단결권)와 관련하여 일반 공무원의 경우 관리자역할

을 하지 않는 일부 직급의 경우에도 단결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으며 경찰공무원과 군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급을 불문하고 노동조합 결성 및 단결권이 전혀 인정되고 있지 않

다. 정부는 2009년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무원과 교

원들에 대한 노동3권 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3. 제안

24.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1기 UPR 권고 33개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분야와 사회적 취

약자 또는 소수자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한국 정부가 주로 수용한 소수자 보호를 

살펴보면, 지난 4년 동안 특히 장애인, 아동ㆍ청소년, 재외동포 분야에서 정부의 인권 

개선 노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여성과 같은 인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

한 대책은 아직 부족하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완전하고 포괄적인 사회통합정책이 필

요하며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의 다수가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며, 임신·출

산과 관련한 고용상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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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대한민국 정부가 수용 입장을 밝히지 않은 사항은 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 분야

였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 보장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부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

가보안법｣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방지를 위한 법의 정비 등을 포함한 대책 수립이 필요

하고 경찰공무원의 법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문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 중심적 제도와 관행을 자유 

신장적 방향으로 개선하고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복

무제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6. 대한민국은 1기 UPR 권고에서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았으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의 증진을 위해서도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내에서는 특히 

사회보장권, 노동3권, 주거권, 교육권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소득양극화의 심

화로 사회적 통합이 약화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개발을 위한 주거의 강제철거 시 거주민의 적절하고 안

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법ㆍ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교육권에 관해서는 소득별 

또는 지역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현장의 반인권적인 요인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27. 대한민국은 새롭게 제기되는 인권 사안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세계화

와 더불어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제사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

므로 정부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의 국내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

히, OECD 다국적 기업의 인권가이드라인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고자 설치된 한국의 국내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의 역할을 강화

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지원 및 개선이 필요하다.





제2기 UPR 권고사항 및 정부입장





43제2기 UPR 권고사항 및 정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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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권고내용(국가) 정부 입장

1

‘이주노동자권리협약’(ICRNW),  사형제 폐지를 목표

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ICCPR-OP2),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CAT)의 비준 가능성

을  연구할 것 (아르헨티나)

수용

2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OP-ICESCR)를 비준할 것 

(스페인);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서명 및 비준을  고

려할 것 (팔레스타인)

현재 국내적으로 비준 필요성과 비

준에 따른 영향 등에 관하여 검토 중

3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스페인); ‘고

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우선적으로 서명 및 비준

하고 그에  따라 국내 예방기구(national preventive 

mechanism)를 설립할 것 (체코); ‘고문방지협약 선택

의정서’에 가입하고  고문이나 굴욕적인 대우를 예방

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내 기구를 설립할 것 (불가리

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그에 따

라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을 수행할 책임을 담당하는 

국내기구를 설립할 것 (코스타리카);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  (슬로베니아); ‘고문

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하는 절차를 신

속하게 완료할 것 (튀니지)

국내법과 제도의 현황, 선택의정서

와 국내법의 상충 여부, 선택의정서 

비준에 따른 국내법 개정 필요성, 선

택의정서 비준에 따른 영향 등에 대

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

4
진정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의 조

속한 비준을 고려할 것 (슬로바키아)

현재 국내적으로 비준 필요성과 비

준에 따른 영향 등에 관하여 검토 중

5

나아가 국내 입법 절차에 따라 관련 협약, 특히 ‘이주

노동자권리협약’ 가입을 고려할 것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고려할 것 (필리핀); ‘이주노

동자권리협약’ 비준을 고려할 것 (르완다); ‘이주노동

자권리협약’의 비준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내 법률 개

정 가능성을 고려할 것 (알제리); ‘이주노동자권리협

약’ 가입을 고려할 것 (모로코);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에  가입할 것 (수단);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할 

것 (칠레); 불법체류(undocumented) 이주근로자를 

포함한 이주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할 것 (인도네시아)

동 협약 내용 가운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자유로운 출입국 보장과 

해고로부터의 보호 등’ 을 규정하고 

있고, 적용대상으로 이주노동자의 

합법체류와 불법체류를 구분하지 않

아 출입국관리법 기타 다른 국내법 

규정과 배치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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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권고내용(국가) 정부 입장

6

‘강제실종협약’(CPED)을 비준할 것 (스페인); ‘강제실

종협약’의 비준 가능성을 연구할 것 (아르헨티나);  ‘강

제실종협약’을 서명 및 비준할 것 (이라크)

강제실종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강제

실종을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마

련하는 등 관련 국내법의 정비와 함

께, 자유박탈자 관련 기록 관리 등 제

도의 보완이 요구되므로 신중한 검

토 필요

7

최근의 국제노동기구 제189호 ‘가사노동협약’을 포함

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지속

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필리핀); 국제노동기

구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제

98호), 국제노동기구 ‘강제근로협약’ (제29호), 국제

노동기구 ‘강제근로폐지협약’(제105호)을 비준하고 

이행할 것  (우루과이)

협약의 일부 조항이 국내 법령 및 현

실에 부합하지 않음

향후 국민적 공감대, 우리나라의 현

실여건 등을 고려하여 ILO 협약 비준 

방안을 검토할 예정

가사사용인에 대한 실태 파악과 보

호방안 마련 등을 거친 후 협약 비준 

여부를 검토할 필요

8
UNESCO ‘교육에서의 차별에 관한 협약’을 서명 및 비

준할 것 (이라크)
수용

9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할 것 (프랑스);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을 비준할 것 (온두

라스);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할 것  (아일랜드)

수용

10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즉, ‘아동권리협약’, ‘자유권

규약’,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

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남아 있는 유보의 철회를 고려할 것 (슬로베니아)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제1항 (g)

호는 사회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성과 관련된

「민법」개정 필요성과 유보 철회 

여부를 검토할 예정(법무부)

아동권리협약 제40조 제2항은 비상

계엄 시 상소권 제한을 규정한 헌법 

제110조 제4항 및 군사법원법 제534

조와 상충하고 그 개정을 위해서는 

안보상황의 변화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

토할 예정(국방부)

11

‘아동권리협약’ 제21조 (a)호에 관한 유보를 철회할 것 

(독일); ‘아동권리협약’ 제21조 (a)호에 관한  유보를 

철회할 것 (아일랜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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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권고내용(국가) 정부 입장

12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 가능성을 제한하는 상법 제

732조를 개정할 것 (코스타리카)
수용

13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따라 형법에 고문 범죄를 포

함시킬 것 (멕시코); 국내법과 고문의 정의에 관한  ‘고

문방지협약’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것 (튀니지)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규정된 고문

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유형의 행

위는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범죄화

되고 처벌될 수 있음

형법에 고문방지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문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신

설할 것인지 여부는 그 필요성을 신

중하게 검토할 예정

14

국가인권기구와 그 독립성을 강화할 것 (스페인); 국

가인권위원회에 독립성과 자원을 더 제공하도록 지

속적으로 노력할  것 (튀니지); 국가인권위원회와 같

은 권리 보호를 감독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에 

충분한 권한과 자원을 부여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

치를  취할 것 (호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고, 그 운영에 충분한 예

산이 배정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

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임

15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UPR) 및 조약기구로부터의 권고 이행에 관한 국

가인권정책협의회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할 것 (불가리아); 시민사회의 제안을 고려하여 

UPR 결과를 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시킬 것 

그리고 UN 인권이사회에 이번 UPR 권고의 이행에 관

한 중간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것 (헝가리)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

16

고문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허용할 것 (벨라루스); 인

종차별,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관한 제한, 인신매매

와 같은  분야에서 관련 UN 인권기구와 협력을 강화

할 것 (우즈베키스탄)

수용(대한민국은 이미 특별절차에 

관하여 ‘상시초청’을 공식적으로 제

출한 바 있음)

17

독립적인 아동권리모니터링 기관의 법적 지위를 규

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아동 학대 

및 가정폭력  사례와 관련된 인권훈련을 위한 노력을 

증대할 것 (이란)

수용

18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아동권리소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것 (팔레스타인)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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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권고내용(국가) 정부 입장

19

아동 권리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전략 이행을 위

해 지속적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충분한 자원을 

배정할 것  (말레이시아); 모든 영역에서 아동 보호를 

위한 입법 발전 및 정책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

치를 취하고 적절한 기구를 설립할 것  (오만); 아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할 것 

(일본); 아동, 특히 가장 취약한 아동 집단인 장애 아

동을 위해 적절한  시설 및 지원을 제공하도록 법적 조

치를 취할 것 (이란)

수용

20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

정서’의 규정과 완전히 조화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

치를 취할 것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용

21

소수 인종 그리고 여성 및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집단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차별 피해자에게 법적 청구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 (캐나다)

수용

22

여성과 기타 소외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속

적인 조치를 취할 것 (네팔); 특히 국내 법체계를 강화

함으로써,  모든 유형의 차별 철폐를 목표로 한 노력

을 강화할 것 (알제리)

수용

23

차별금지 일반법에 관한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

해 진행 중인 노력을 지속할 것 (인도네시아); 차별 철

폐를 위한  법률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하고 조

치를 취할 것 (팔레스타인); 차별금지법 채택을 위한 

노력을 촉진할 것(칠레); 관련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채택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할 것 (슬로베니아); 2008년 5월에 중단된 법을 대체

하는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  (차드); 차별금지법 통

과를 보장할 것 (인도);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차별금

지법을 채택할 것 (호주)

수용

24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위한 차별사유를 포함

하여 우선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 (체코); 차

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명확

히 포함시킬 것 (스페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검토 

과정에서 성적 지향 포함 여부를 검

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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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법률상 및 실제상으로 남녀 간

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검토를 지속할 것 

(팔레스타인);  남녀 간의 법률상 및 실제상 평등을 보

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입법적 검토에 착수할 것 (남아

프리카 공화국)

수용

26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및 차별 근

절을 위해서 양성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할 것  (중국); 정부 정책 내 효과적인 양성 평등

을 더욱 보장할 것 (몰도바); 여성에 대한 모든 유형의 

차별 철폐 그리고 모든 국가 기관  내에서의 여성의 지

위 및 참여 강화를 목표로 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 (오

만); 여성, 특히 미혼모(single mothers)가 고용,  동일 

임금, 부부간의 권리(matrimonial rights), 특히 상속

이나 이혼에 따른 부부간의 권리에 남성과 마찬가지

로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증대할 것(벨기에)

수용

27

가정에서의 공동책임을 증진하고 가정폭력을 방지하

는 교육 및 인식제고 조치에 착수하는 것을 고려할 것 

(폴란드)

수용

28

미혼모(single mothers)와 그 자녀에 대한 차별을 철

폐할 것 (브라질); 법률상 및 사실상 미혼모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적 인식증진 캠페인을 수

행할 것 (멕시코);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하여 지원하

고 조언을 제공할 정부 기관을 설립할  것 (독일)

일부 수용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차별 철폐

와 이를 위한 국가적 인식증진 캠페

인에 관한 사항은 수용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지원 및 조

언 업무는 여성가족부가 기 수행 중

29

아동에 대한 무국적 상태를 방지하도록 보장하기 위

하여 아동에 대한 등록을 개선할 것 (남아프리카 공

화국);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할 것 그리고 모든 

아동이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과 관계 없이 출생 직

후 자동적 및 법률적으로 등록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도입할 것 (노르웨이); 부모의 지위나 국적과 

관계 없이 출생 시에 즉시 등록하도록 하는 출생등록

제도의 이행을 촉진할 것 (프랑스); 국내에서의 국적

이나 지위와 관계 없는 즉시 출생등록을 포함하는, 완

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마련할 것 (아일랜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부(父)나 모(母)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이 출생신고

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신고 지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정확한 출

생신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는 주

한 자국대사관 등을 통하여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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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권고내용(국가) 정부 입장

29

부모의  국적이나 지위와 관계 없는,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에 대한 자동등록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고려할 

것 (이탈리아); 그 체류 자격(migrant  condition)이나 

부모의 국적과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출생 시에 등록

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내법을 개정할 것 (멕시코); 

인신매매  가능성을 철폐하기 위하여 출생 시 아동의 

등록(civil registration)에 관한 조치를 법제화할 것 

(루마니아); 개인정보 보호  및 특히 그러한 개인정보

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면서, 출생 시의 자동적 및 

법률적 등록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검토를 실시할 

것  (스위스);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미혼모와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 출생등록제도를 재검토할 

것: (i) 부모의 법적 지위와 관계  없이 모든 아동이 즉

시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보장; (ii) 출생등록이 아

동의 생물학적 부모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보장; 

(iii)  정당한 사법적 감독이 없이 사실상 입양이 이루

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또한 아동을 인신매매

의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양부모와  같은 제3자에 

의한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채

택 (캐나다)

정부의 관련 공적장부에 기재하는 

것이 가능함

한국에서 출생한 아동의 부모가 난

민인정 등의 사유로 국적국에 출생

신고를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병

원 등의 출생증명서에 의하여 그 부

모와의 생물학적 관계가 확인되면 

부모의 국적에 따라 체류허가(외국

인등록 포함)를 하고 있음

30

인종차별주의(racism),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xenophobia)를 철폐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 (쿠바)

수용

31

차별,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 강화를 

목표로 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 (모로코);  이

주노동자,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모든 유형의 

차별 및 학대를 철폐할 것 (스페인)

수용

32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에 대처하고 그 자녀가 

교육 및 보건에 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

기 위한  적절한 정책 및 법률을 지속적으로 채택할 것 

(수단); 여성 및 아동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또한  그들의 교육 및 보

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입법 조

치를 취할 것 (이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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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적 대

우의 철폐를 목표로 한 조치의 강화 가능성을 연구할 

것  (아르헨티나)

수용

34
군대 내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법률

의 폐지 가능성을 재검토할 것 (미국)

군형법 제92조의 5(추행죄)는 병영 

내의 구체적인 추행행위를 처벌하여 

성군기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며, 

동성애 등 성적 지향 자체를 처벌하

는 규정은 아님

35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

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 (르완다); 사형제 폐지를 목표

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스

위스);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

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슬로베니아);  완전한 금지를 

위해 사형 적용을 규정한 형법 규정을 개정할 것 그리

고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

정서’를 비준할 것  (우루과이);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사형에 관한 공식적 모라토리

엄의 확립 가능성을 고려할 것 (칠레); 현재의  사형집

행에 관한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공식적 모라토리엄

으로 전환할 것 (독일); 사형에 관한 사실상 모라토리

엄을 집행 및 판결 선고에 관한  법률상 모라토리엄으

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 (스위스); 

모든 사형집행에 관한 모라토리엄을 도입할 것 그리

고 사형제를  폐지하는 법률을 도입할 것 (영국); 사형

에 관한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것 

(벨기에); 대한민국이 사형제를 유지할  것이라면, 사

형에 관한 국제적 최소기준을 존중할 것 (벨기에); 사

형제 폐지를 고려할 것 (온두라스); 법률에 의한 사형

제 폐지 가능성을  고려할 것 (우즈베키스탄); 사형제 

폐지 가능성을 고려할 것 (이탈리아); 사형제 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노르웨이); 기존의  판결선고를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하면서, 사형제 폐지를 위한 조

치를 취할 것 (슬로바키아); 사실상 10년 이상 집행이 

유예되어 온 사형을  폐지하기 위한 입법적 절차를 완

결할 것 (터키); 사형제를 법률상 폐지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프랑스); 사형을 명확하게  폐

지할 것 (스페인); 사형제를 폐지할 것 그리고 ‘자유권

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호주)

사형제 폐지 및 집행여부는 국가형벌

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임

이와 관련하여 국민 여론과 법감정, 

사회현실,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형제 폐

지 여부에 관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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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경비병력(security forces)이 특히 평화적인 시위자들

에게 과도하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구 설립을 고려할 것 (폴란드)

경찰의 물리력 사용에 대한 감시기

능은 국회, 법원, 검찰, 국가인권위, 

경찰위원회, 시민단체, 언론 등을 통

하여 충분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기구 설립은 필요

치 않음

37

고문 및 학대에 대한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 (체코); 

경찰에 의한 고문에 관한 모든 주장을 조사할 것 그리

고  가해자를 기소할 것 (벨라루스)

수용

38

완전한 체벌 금지 확립을 고려할 것 (팔레스타인); 학

교와 가정에서 체벌에 대한 대안적 조치로서 긍적적

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의 훈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아

동 학대의 부정적 결과에 관한 대중 인식증진 캠페인

을 실시할 것 (우루과이); 모든 환경에서  체벌을 명시

적으로 금지할 것 (헝가리)

수용

39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철폐하기 위한 그 노력을 지속

할 것 (몰도바);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할 

것, 더 많은  여성 경찰관을 채용할 것, 피해자를 위한 

쉼터 및 재활서비스를 개선할 것, 그리고 이와 관련하

여 정보 보호를 강화할 것 (헝가리);  가정폭력이 정당

하게 처벌되고 부부강간의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

가 정당하게 보호받도록 보장할 것 (슬로바키아)

수용

40

아동과 여성에 대한 모든 유형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

한 모든 절차를 채택할 것 (이라크); 아동에 대한 폭력

을  철폐하기 위한 역량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키르기즈스탄); 아동에 대한 폭력을 철폐하기 위

한 조치를 강화할 것 (세네갈)

수용

41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

할 것 그리고 아동 성착취를 효과적으로 기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보츠와나); 아동 성착취와 관련된 범

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엄격하게 강화할 것 (벨라루스)

수용

42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을 강화할 것 (말레이시아); 성적 착취 목적의 인신매

매는 물론  그와 동등하게 강제노동 목적의 인신매매

에 대하여도 이를 철폐함에 있어 국내적 및 국제적 차

원의 협력을 강화할 것 (몰도바)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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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하기 위한 노력 증진을 고려

할 것 (필리핀);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할 것 (브라

질);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할 것 (네덜란드) ‘팔레

르모 의정서’를 비준할 것 (영국); ‘팔레르모 의정서’ 

가입과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방문  허용을 포함하여, 

인신매매를 철폐함에 있어 포괄적인 조치를 취할 것 

(벨라루스); 특히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성매매 피해자를  확인하고 돌보기 위한 추가적인 사

전적(proactive) 조치를 취할 것 (벨기에)

수용

44

지뢰 피해자에게 사회심리적, 의학적, 재정적 지원과 

같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 및 프로그램의 이행

을 고려할 것  (태국)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타 피해 유

형자들과의 형평성, 국가재정 등을 

고려 종합적 검토 예정

45 사법제도에 아동친화적인 절차규정을 채택할 것 (헝가리) 수용

46
법의 지배와 사회적 결속을 촉진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 (베트남)
수용

47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아동권리협약’과 완전히 조화

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입양제도를 지속적으로 재

검토할 것; 절차  상 10대 미혼모의 동의를 의무화할 

것; 모든 입양이 사법적 감독 및 규율을 위한 명확한 

임무와 책임을 보유한 중앙 당국의 허가의 대상이  되

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할 것 (온두라스); 국가입양센

터를 설립하고 출생 후 등록권에 대한 의무를 확립할 

것 (독일)

수용

48

여성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 고용 환경을 개선하

기 위한 노력과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일본); 남녀간의 지속적인 임금 격차를 극

복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직

면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슬로베니아)

수용

49

사업장에서의 성희롱을 범죄화하는 법률을 이행할 

것 그리고 이러한 법률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기구

를 설립할 것  (네덜란드)

성희롱 범죄화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을 위한 신중한 검토 

필요

50

정부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포함하여, 인터넷 상 표현

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일본);  표현

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 의무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할 

것 (폴란드);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적용되도록 보장할 것 (스위스)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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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권고내용(국가) 정부 입장

51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행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법률을 채택할 것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한민국은 헌법 제21조(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

집회의 자유는 헌법을 통해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집회 및 시위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집회시위의 권리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음

5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독립적인 위원회로 이

전할 것 (스위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률에 근거

한 독립적인 민간기구로 공정하고 객

관적인 심의를 하고 있으며, 위원들

은 국회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들로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음 

특히, 한국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의 직무에 관련한 법률 헌법

소원 사건에서 관련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다고 판시한 바 있음(’12. 2. 23.)

53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병역에 대한 대체복무

가 사실상 비군사적(civil) 성격을 갖고 민간 당국의 

감독 하에  실시되도록 현행 국내법을 개정할 것 (프

랑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금을 폐지하고 비

군사적 복무를 확립할 것 (독일); 양심적  병역거부권

이 준수되도록 보장할 것 (폴란드); 양심적 병역거부

권을 인정하고 국제적 기준에 따른 대체복무를 도입

할 것 (슬로바키아); 병역에  대하여 진정한 비군사적 

성격의 대체적 사회복무를 보장하면서 양심적 병격

거부를 권리로 인정할 것 그리고 현재 구금되어 있는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석방할 것 (스페인); 대체

복무가 비전투적 또는 비군사적 성격을 갖고 처벌적 

성격이 없을 것을 보장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선택권을 즉시 도입할 것 (미국); 양심

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도입할 것 (호주)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상황, 징병

제 하에서의 병역자원 확보, 병역의

무의 공평한 부담, 국민적 공감대의 

미형성 등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 

도입이 곤란하나, 향후 안보상황의 

변화 및 사회구성원의 공감대 형성

을 고려하여 검토

54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기검열의 풍토를 초래하

는 수사, 구금, 기소(charges)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법집행공무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의 정당한 집행에 

관한 훈련을 제공할 것 (미국)

수용



53제2기 UPR 권고사항 및 정부입장

번호 권고내용(국가) 정부 입장

55
“국가보안법”에 따라 부당하게 체포되고 수감된 통일 

지지 애국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석방할 것 (북한)

국가보안법의 해석 기준에 대한 헌

법재판소 ․대법원 판례를 철저히 적

용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 남용 소지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음

56

인권 원칙과 일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보안

법의 적용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것 (호주); 국가보

안법이 표현,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

하는데 이용되지 않도록 국가보안법의 집행 방식을 

구체화할 것 (프랑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

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주의‧주장을 찬양‧동조하는 등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

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

57

국가보안법의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 (독

일); 국가보안법의 자의적인 적용과 남용적 해석을 방

지하기 위한  국가보안법 개정을 고려할 것 (노르웨

이);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존중

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  (스페

인); 국가보안법에 명확성을 부여하고 남용적 해석을 

방지하도록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 (미국); “국가보

안법”으로서의 형사법을 폐지할  것 (북한)

남북분단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 하에서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

립과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률임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

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

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

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등 엄격

하게 해석‧적용함으로써 남용 소지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음

58
기존 정치범과 양심수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관찰

법”을 폐지할 것 (북한)

보안관찰 제도는 대상자의 내심이 

아닌, 동종범죄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

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님

특히, 법무부는 ▴ 보안관찰처분 요

건인 ‘재범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실

질적 심사 ▴ 법무부 사안 조사 공무

원의 기록 검토 외에 당사자 대면･전

화조사 등 철저한조사 수행 ▴ 보안

관찰처분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구성 

다양화 등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심

사를 강화하여 보안관찰처분이 남용

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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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권고내용(국가) 정부 입장

59

대한민국의 빈곤퇴치전략에 충분한 재원을 배정할 

것 (남아프리카 공화국); 소득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

회적 통합  약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소득 계층을 위

한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을 증대할 것 (이란); 

경제 발전의 성과가 모든 계층에게 이익이  되도록, 

빈곤층의 보건 및 주거에 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

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것 (중국)

수용

60

특히 보건, 교육 및 식품 영역에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보호․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조치

를  지속할 것 (쿠바); 특히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질 높은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이용을 강화하기 위한 노

력을 지속할 것 (바레인)

수용

61

2018년까지 저소득 가족에게 안정적이고 알맞은 비

용의 주거를 보장하는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지속적

으로 이행할  것 (쿠웨이트)

수용

62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보

장성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 (쿠웨이트)
수용

63
증가하고 있는 등록금을 교육 수준과 조화시키기 위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이란)
수용

64

다문화 프로그램을 난민, 망명신청자 및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게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지역적 통합을 증

진할 것  (보츠와나)

난민법 시행(’13.7월) 후 정책수요 

파악, 관련 법과의 관계 검토 등의 과

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입장 계

속 검토

65
이주노동자의 사업장이동(mobility) 제한을 철폐하

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프랑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 제도 개선 추진 중

67

인신매매 및 모든 유형의 차별 철폐를 포함하여, 이주

노동자,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의 권리 및 복지의 완전

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정책과 구체적

인 계획을 강화할 것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

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네팔);  이주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할 것 (세네

갈);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  (스리랑카); 적절한 복지와 생활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

호․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 (태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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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권고내용(국가) 정부 입장

68
난민,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의 사회적 보호를 

목표로 한 조치를 강화할 것 (벨라루스)
수용

69

불법(irregular) 이민 문제를 온정적으로 처리할 것 그

리고 그들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적 보

호를  고려할 것 (방글라데시)

불법체류자는 실정법을 위반한 자이

므로 단속의 대상이 됨

다만, 단속과정에서 외국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적법절차

를 준수하고 있으며, 체불임금 등 고

충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

70

공적개발원조 기본원칙과 같이 인권의 보호 및 증진

에 초점을 둔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체계를 지속적으

로 강화할 것  (파라과이)

수용





1. 제2기 UPR 실무그룹 한국 심의 보고서(국문, 영문)

2. NHRI,UPR 후속조치과정 가이드라인(국문, 영문)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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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기구를 위한 UPR 후속과정 가이드라인 

제14차 APF 회의,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제안  

목 차 

Ⅰ. 가이드라인의 목적

Ⅱ. UPR 후속 과정의 정의 

Ⅲ. UPR 후속 과정에 있어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A. UPR 결과 홍보 및 배포 

   B. UPR 권고 이행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 

   C. 국가의 UPR 결과 이행 모니터링 

   D. 국가인권기구에 의한 UPR 직접이행 

   E.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Ⅳ. 후속 조치에 있어 APF의 역할 

서론

1. 가장 최근 수립된 유엔 인권 메커니즘인 UPR 메커니즘의 목적은 인권이사회 결의안 

5/1에 잘 드러나 있다. 그 목적은 (a) 현장 인권상황의 개선, (b) 국가의 인권 의무 약속

이행과 국가가 당면한 과제와 긍정적 발전 평가, (c) 관련 국가의 협력과  합의를 거친, 

국가의 역량 및 기술적 지원 향상, (d) 국가 및 이해관계자간의 모범 사례 공유, (e) 인

권 보호 및 증진에 있어서 협력 지원, (f) 인권이사회, 기타 인권 기구 및 인권최고대표

사무소와의 전적인 협력 및 참여 장려 등을 포함한다. 

2. UPR 결과 이행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각 국가가 지닌다. 이에 더해 국제 사회는 능력 

강화 및 기술 보조를 통해 각 국의 UPR 결과라고도 알려진 국가 검토의 권고 및 결론 

이행을 도와야 할 의무를 지닌다. 

3. UPR 과정 내 국가인권기구 역할을 논의함에 있어, 국가가 UPR 결과 이행에 대한 우

선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과 UPR의 목적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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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가이드라인의 목적

4. 본 가이드 라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UPR 후속조치가 무엇인지 설명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에 일반적 정보를 제공한다. 

(b) 국가인권기구를 위한 국내적, 지역적 차원에서 UPR 이행 및 후속조치 관련 활동

을 제시한다. 

(c) UPR 후속조치의 일반적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간 UPR 후

속조치와 관련하여 건설적이며 상세한 논의 및 계획을 도모한다. 

(d) 정부, 시민사회, 유엔 기구를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한 국가차원

의 UPR 후속조치 이행에 있어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살펴본다. 

(e) 국가인권기구 및 기타 이해관계자 간의 UPR 과정 및 관련 결과에 대한 토론을 도

모하며, 이를 국가 차원이상으로 확장함으로써 아태지역 인권상황의 전반적 향상

을 지원한다. 

5. 본 가이드 라인은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가 UPR 후속 조치 과정을 지속적으로 논의

하고 공통의 문제를 파악하며, 각 국 고유의 상황에 적용 가능한 추가적 UPR 후속조치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개발하기를 제안한다. 

Ⅱ. UPR 후속 과정의 정의 

6. UPR과정은 다음과 같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있다. 해당 국가의 국제 인권 규범 준

수에 관한 정부, 유엔 및 기타 이해관계자(국가인권기구포함) 보고서 준비; 제네바 인

권 이사회 실무그룹의 국가 성과 공개 검토; 인권 성과에 있어 국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결론 및 권고(이하 UPR 결과)의 채택. UPR 후속조치는 각 국가가 UPR 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이다. 각 국가는 4년마다 심사를 받는다. 각 국가의 UPR 결과 이행 정도는 후속 검

토를 통해 평가된다.  

7. 국가인권기구는 UPR 결과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격려하고 지원하

고 감시해야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인권기구는 교류와 대화를 도모하

고 증진함으로써 여러 국가 이해 관계자간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UPR 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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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성을 감안하여, UPR 국가 심사를 위해 제출된 국가인권기구 보고서는 UPR 결과 이

행에만 한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보고서는 지난 UPR 회기동안 제기되지 않았거

나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심각한 인권 문제를 다뤄야한다. 

8. 보고와 심사는 UPR 과정의 절반에 불과하다. UPR은 결과가 이행되고, 현실적 인권 

상황의 가시적인 향상으로 이어질 때 온전히 실행된다. 그러므로 UPR 후속조치 과정이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기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UPR 결과 실현

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Ⅲ. UPR 후속 과정에 있어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9. 국가인권기구는 국가의 UPR 결과 이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국가인권기

구가 이러한 목표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a) 국내, 지역, 국제적 UPR 홍보 및 배포

b) UPR 결과 충족을 위한 국가인권기구별 구체적 전략 수립 

c) UPR 결과 실현을 위한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실행 및 검토에 기여  

d) UPR 결과의 직접적이며 완전하고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전략 실행 

e) UPR 후속 조치 과정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자 및 다양한 분야의 다른 관계 당사자

들과의 협력 

A. UPR 결과 홍보 및 배포 

10. 국가인권기구는 UPR 결과에 대한 정책입안자, 법률제정자, 비정부 단체, 언론을 포

함한 다양한 국가적 청중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UPR이 

새로운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인권기구는 UPR 및 국가적 지

역적 인권 향상을 위한 UPR의 잠재력을 홍보하기위해 노력해야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

해 국가인권기구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a) UPR 보고서 및 결과 채택에 있어 국가인권기구는 정부에 문서의 번역을 장려할 수

도 있고, 혹은 스스로 문서를 번역하여 배포할 수 있다. 문서를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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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만드는 것 역시 고려해야 한다. 문서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

쇄물, 인터넷 상 다운 가능한 파일, 이메일 첨부 등 다양한 형식으로 문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 국가인권기구는 UPR 결과에 대한 홍보/교육 자료를 만들어 UPR 과정에 대한 대중

의 이해를 돕고, 국가의 UPR 이행 의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UPR과 

관련된 입법 및 정책적 변화를 증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c) UPR 결과를 효과적으로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신문과 방송 등을 포함한 언론의 

참여가 중요하다. 국가인권기구는 다양한 언론 전략을 고안해야 하며, 이에는 언

론보도, 연설, TV 및 라디오 토론, 뉴스 기사 및 칼럼 기고, 언론과의 합동 캠페인 

등이 포함된다. 

d) 국가인권기구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UPR 결과를 정책입안자, 법률제정자, 사법

부, NGO 단체 등에 전달 할 수 있다. UPR 권고가 관련 공공 정책 및 결정에 적절

히 반영될 수 있도록 UPR 결과가 정책입안자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국가인권 기구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더해, NGO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에 

UPR 메커니즘에의 효과적인 참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이들이 UPR 모든 과정

에 있어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e) 국가인권기구는 UPR 결과 이행을 감시하고 연간 보고서에 진정상황을 보고 할 수 

있다. 

f) 국가인권기구는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에 UPR 및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 할 수 

있다. 

g) 국가인권기구는 교육 및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의 UPR 결과 이행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B. UPR 권고 이행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 

11.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 행동 계획(NAP)의 수립은 UPR 권고 이행의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NAP가 아직 수립되지 않은 국가에서 국가인권기구는 UPR 후

속조치를 통해 NAP를 수립하라고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 UPR 결과 이행을 위한 전략

계획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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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가인권기구는 감시를 시작하기 전 해당국가가 특정 기간 안에 UPR 결과를 이행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는지를 알아야한다. 국가가 수립한 계획에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 혹은 정해진 기간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NGO, 

전문가 단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4년의 기간(UPR 회기를 반영)안

에 운영되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정부에 제시해야한다. 

b) 국가에 의한 UPR 이행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국가인권기구는 관련한 각

종 인권 문제에 있어 감시 활동을 주류화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인권기구의 

모든 부서가 UPR 감시에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 국가인권기구는 다양한 권고를 검토하고 유엔 인권 조약 기구, 특별 절차의 보고

와 권고 및 국가의 자발적인 약속 등을 참조하여 UPR 결과를 우선시해야 할 필요

가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국가가 받아들이지 않은 UPR 권고를 위한 별도의 전략

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d) 국가 인권기구는 국가의 UPR 이행을 평가하는 연간, 중기 및/혹은 최종 보고서를 

발간 할 수 있다. 이러한 보고서는 다음 검토를 위한 이해관계자 보고서에 주된 

기여를 할 수 있다. 그 형식과 구조는 UPR 결과 문서를 따라야한다. 국가인권기구

는 UPR 이행과정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국가로 하여금 UPR 결과를 충실히 이

행하도록 하기위해 이러한 보고서를 대중에 공개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e) 국가인권기구는 기존 정부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UPR 결과를 적용하고, 향상 시

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또한 지방공무원들과 함께 새로

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UPR 과정을 이행할 수 있다. 이러한 ‘아래에서 위로’의 접근 

방식은 중앙정부에 UPR 결과 이행을 보장하라는 긍정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다. 

12. 마지막으로, UPR과 기타 유엔 인권 메커니즘 사이의 상호보완적이며 의존적인 관

계를 생각할 때, 국가 인권기구는 감시노력을 기울임에 있어, 조약 기구 및 특별 절차 

보고를 UPR 결과 이행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간주되어야 한다. 

C. 국가의 UPR 결과 이행 감시 

13. 국가의 UPR 결과 이행 감시는 국가인권기구 후속 활동의 주된 부분을 이룬다. 결의

안 5/1에 나와 있듯 후속 검토가 이전 검토의 결과에 대한 이행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

을 고려하면, UPR 결과 이행의 평가는 국가의 다음 검토 준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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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가인권기구는 스스로, 혹은 NGO를 포함하는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UPR의 국가 이행을 감시할 수 있다. UPR 권고가 여러 범위의 인권 문제를 다루며, 다

양한 범위의 전문성 및 경험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협동을 통한 접근법이 

더 효과적이며 효율적이다. 이러한 경우, 국가인권기구를 포함한 참가 이해관계자들은 

그들의 중심 분야 및 전문분야의 UPR 결론 이행 감시에 책임을 져야한다. 국가인권기

구는 또한 UPR 결론 이행 감시과정에 있어 주요 이해관계자의 기여를 주도적으로 조정

할 수 있다. 

D. 국가인권기구에 의한 UPR 직접 이행 

15. UPR 결과 이행의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가 지지만, 국가인권기구는 결과 이행에 직

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 예로 인권 교육과 인식 제고를 들 수 있다. 인권 침해 피

해자를 돕는 것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직접 이행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UPR 

보고 및/혹은 결과 문서에서 다룬 특정 인권 침해의 피해자를 찾아 지원할 수 있다. 이

러한 행동은 구체적이며 예방적이어야 한다. 즉 침해에 대한 구제를 제공함과 동시에 

입법적이며 정책적인 변화를 도모해야한다. 

16. 그러나 이행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역량은 그들의 임무와 재정적 자원의 가용성

에 달려있다. 이에 대해선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E. 이해 관계자와의 협력 

17. 결의안 5/1와 인권이사회 결정 6/102는 UPR 후속 조치 과정에 있어 기타 인권 이해

관계자의 분명한 역할을 기대한다. 이해 관계자에는 국가인권기구, NGO, 학계, 노동조

합, 언론, 지역 및 국제기구, 유엔 기구 및 다양한 시민사회 주체가 포함된다. 

a. NGO와의 협력 

18. 국가인권기구는 UPR 모든 과정에 있어, NGO 및 다른 시민 사회관계자, 기관과 협

력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국가인권 기구 및 시민 사회 단체 간의 정기적 협력을 증

진하는 협의 메커니즘이 존재해야하며, 특히, UPR 결과의 국내적인 협의 및 이행을 위

해 국가차원의 메커니즘이 존재해야한다. 만일 이러한 메커니즘이 UPR 회기 보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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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가인권기구는 UPR 결과 채택 이후 즉각적 메커니즘 수

립을 위해 노력하길 권고한다. 

19. 국가인권기구는 이행 전략 고안에 있어 UPR 결과의 합동 분석을 위해 관련 인권 관

계자와의 토론을 주최하여야 한다.  

20. 국가인권기구는 시민 사회와 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감안하여 시민 사회와 여러 

국가 기관(행정, 입법, 사법부 포함)간의 참여를 도모해야하며, 이를 통해 더욱 효과적

인 UPR 결과 이행을 위한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참여를 위한 협상 세부 원

칙은 다음과 같다. 

∙ 전략적 양자 회의 

∙ 광범위한 관계자를 포함하는 특정주제(이행계획개발, 감시, 평가)에 대한 원탁회의 

∙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와 워크샵 

21.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여러 단체 및 기관의 잠재성을 활용하는 구체

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 UPR 결과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행은 학계 및 전문가와의 

심도 깊은 토론, 이행 활동 홍보를 위한 전략적 언론 활용, 현장 경험이 있는 단체들과

의 합동 캠페인 등을 통해 파악 할 수 있다. 

b. 지역 및 국제기구와 유엔 기구와의 협력 

22. 유엔 기구, 주로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UPR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국가인권기구와 

시민사회 단체의 UPR 과정에 대한 기여를 위한 역량 강화 노력을 주도해왔다. 이에 더

해, 특정 계층(여성, 아동, 난민 등)에 대한 유엔기구의 전문성은 UPR 과정의 여러 측면

에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또한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국가 기구 및 지역 메커니즘 섹

션(NIRMS)은 국가기구 UPR 모범사례 수집 및 전달, 교육 및 기타 역량 강화 활동 제공, 

국가인권기구와 기타 유엔 기구 및 사무소 업무 주류화와 지역 및 국제적 차원(ICC)에서

의 국가인권기구 간 공동 전략 도모 등에 있어 중심점으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23. 이러한 이유로, 국가 인권기구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및 관련 유엔 기관과 국가적

으로, 가능하다면 지역적 및 국제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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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가인권기구는 지역 및 다자기구와 외국 정부를 포함한 기타 행위 주체와의 교류 

및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다. 이에는 정부와의 협력과 지역 및 국제기구의 지원을 통

한 UPR 결과 이행을 위한 전략개발 또는 정부에 UPR 권고 수용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외국 정부와 지역 및 국제기구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Ⅳ. 후속 조치에 있어 APF의 역할 

25. APF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국가인권기구의 역량을 강화하고, UPR관련 국가인

권기구의 행동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a) 지역 내 외 국가인권기구의 UPR 후속 조치 모범 사례 수집 및  

b) 회원 및 기타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국가인권기구가 UPR 후속조치 전략 및 

이행에 활용할 가이드라인 및 참고 자료 개발 

c) 지역 내 국가인권기구 직원 및 위원에 UPR 후속 조치 관련 교육 및 훈련 제공을 

위한 재원 마련 

d) 지역 내 국가인권기구 간 UPR 후속 조치를 위한 협력 증진 및 공동이슈에 대한 

국가인권기구 이행 활동 개발 조정 

e) UPR 후속 조치에 있어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f) 국가인권기구와 기타 관련 국제 및 지역 인권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 형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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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1. The objectives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mechanism (UPR), the most recently 

established United Nations (UN) human rights mechanism, are set out i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5/1. They are:1) (a) the improvement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on 

the ground; (b) the fulfilment of the State’s human rights obligations and commitments and 

assessment of positive developments and challenges faced by the State; (c) the 

enhancement of the State’s capacity and of technical assistance, in consultation with, and 

with the consent of, the State concerned; (d) the sharing of best practice among States and 

other stakeholders; (e) support for cooperation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1) At paragraph 4 of the Annex to resolution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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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 and (f) the encouragement of full cooperation and engagement with the Council, 

other human rights bodies and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2. The obligation to implement UPR outcomes falls primarily on each State party.2) Furth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lso bears an obligation to aid States in implementing the 

recommendations and conclusions emanating from country reviews (known as UPR 

outcomes) through the provision of capacity-building and technical assistance.3) 

3. In discussing the rol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NHRI) within the UPR 

process, it is imperative to keep in mind the objectives of the UPR as well as the fact that 

States bear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implementation of UPR outcomes. 

I. PURPOSE OF THIS GUIDLINE

4. This guideline aims to:

a) Provide general information to NHRIs on the UPR follow-up process by explaining 

what the UPR follow-up process is 

b) Propose UPR implementation and follow-up related activities for NHRIs at the local,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c) Promote constructive and detailed discussion and planning in regard to UPR follow-up 

processes within and among NHRIs in the Asia-Pacific region by providing general 

examples of UPR follow-up 

d) Explore the role of NHRIs in implementing UPR follow-up at the national level in 

collaboration with relevant stakeholders including government, civil society actors and 

UN agencies where relevant; and

e) Assist in the overall improvement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by promoting the discussion of the UPR process and its related outcomes 

2) Refer paragraph 33 of resolution 5/1.

3) Refer paragraph 36 of resolution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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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NHRIs and other stakeholders, and thereby extending beyond the national 

level.

5. This guideline proposes that NHRIs in the Asia-Pacific region continue to discuss UPR 

follow-up processes and subsequently identify a set of common issues or refine and 

develop additional UPR follow-up guidelines that are applicable to each country's unique 

situation. 

II. DEFINITION OF THE UPR FOLLOW-UP PROCESS

6. The UPR process is composed of several stages, including: the preparation of 

governmental, UN and other stakeholder reports (including NHRIs) on the given State’s 

compliance with i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a public examination of the 

State’s performance by a Working Group of the Human Rights Council in Geneva; and the 

adoption of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henceforth UPR outcomes) that seek to 

assist the State in its human rights performance.4) UPR follow-up is the process by which 

each State implements its UPR outcomes. States are examined under the UPR every four 

years. A State’s progress in implementing its UPR outcomes will be examined in subsequent 

reviews.

7. NHRIs should stimulate, support and monitor government efforts to fully implement UPR 

outcomes. In so doing, a NHRI should act as a bridge between and among various national 

stakeholders by promoting interaction and facilitating dialogue. Further, reflecting the 

cyclical nature of the UPR process, NHRI reports submitted towards UPR country 

examinations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implementation of UPR outcomes. Such reports 

should also raise serious human rights issues that were either not raised or were 

inadequately addressed during the previous UPR cycle. 

8. Reporting and examination is only the first half of the UPR process. The UPR is only 

realised in whole when outcomes are implemented and lead to a tangible improvement of 

4) The State is given the opportunity to indicate which recommendations it does and does not ac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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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uman rights situation on the ground. Therefore, in order for the UPR follow-up 

process to be successful, all stakeholders, including NHRIs, should exert the greatest of 

efforts towards the realisation of UPR outcomes.? 

III. THE ROLE OF NHRIs IN THE UPR FOLLOW-UP PROCESS

9. NHRIs have a crucial role to play in ensuring State implementation of UPR outcomes. 

Steps that NHRIs might take towards this end include: 

a) Promoting and disseminating UPR outcomes domestically, regionally and internationally

b) Establishing concrete NHRI-specific strategies to meet UPR outcomes 

c)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review of State policies and 

programs that aims to realise UPR outcomes

d) Executing strategies to ensure the direct, full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UPR 

outcomes; and

e) Collaborating with relevant stakeholders and other related parties at various stages of 

the UPR follow-up process. 

A. Promoting and disseminating UPR outcomes

10. NHRI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making UPR outcomes accessible to a wide range 

of national audiences, including policy-makers, legislators,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NGO) and the media. Given that the UPR is a new UN human rights mechanism, NHRIs 

should work to promote the UPR and its potential for 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improvement. NHRIs activities towards this end might include the following:

a) Upon adoption of the UPR report and outcomes, NHRIs can encourage their 

governments to translate the document into the national language(s) or take it upon 

themselves to translate and disseminate it. Consideration should also be given to 

making the document available in disability-accessible formats. To ensure broad 

accessibility, it is advisable that UPR recommendations be provided in various form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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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s in hardcopy, as downloadable files on websites, as attachments to emails, 

and so on? 

b) NHRIs can develop promotional and education materials on the UPR outcomes to 

assist the public in understanding the UPR process and the implementation obligations 

on the State. Such materials can also promote legislative and policy changes relevant 

to each UPR recommendation, while explaining how such changes would bring 

positive changes to people’s lives

c) It is essential to involve the media (including the press and broadcast media) in order 

to effectively disseminate UPR outcomes to the public. NHRIs should develop a 

variety of media strategies, such as press releases, speeches, television and radio 

discussions, contributions to news articles and columns, and joint campaigns with the 

media

d) NHRIs may consider presenting the UPR outcomes to policy-makers, legislators, the 

judiciary, and NGO activists through education programs. It is very important to make 

UPR outcomes accessible to policy-makers so that the various recommendations are 

adequately reflected in relevant public policies and decisions. In addition to 

developing education programs, NHRIs should consider providing NGOs and other 

stakeholders with training on effective engagement with the UPR mechanism so that 

they are able to make a meaningful contribution at all relevant stages of the UPR 

process

e) NHRIs can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UPR outcomes and report on developments 

in their public annual reports

f) NHRIs can publish information on the UPR and outcomes on its website and 

newsletters

g) NHRIs can assist Government in implementing UPR outcomes through conducting 

training and awareness-raising programs.

B. Establishment of a strategic plan for implementing UPR recommendations

11. If a National Action Plan for Promoting and Protecting Human Rights (NAP) has been 

established in a given country, it can serve as a useful instrument for implementing U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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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s. In countries where an NAP has yet to be formulated, a NHRI may take 

advantage of the UPR follow-up process to press that State to establish a NAP. Strategic 

plans for implementing UPR recommendations might include the following actions:

a) Before beginning its monitoring efforts, NHRIs can determine whether the given State 

has formulated plans to implement UPR outcomes within a specific timeframe. States 

often establish plans that lack clear and measurable goals or specified a timeframe. 

NHRIs, in consultation with NGOs, expert group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should develop a set of goals that operate on a four-year timeframe (mirroring the 

UPR cycle) and present these goals to the Government

b) In order to effectively monitor UPR implementation by the State, NHRIs should 

mainstream their monitoring activities across the various human rights issues that they 

are working on, thereby enabling all units/departments within the NHRI to be 

involved in UPR monitoring on some level

c) NHRIs may need to prioritise UPR outcomes by undertaking a review of the various 

recommendations and through reference to the reports and recommendations of the 

UN human rights treaty bodies, the Special Procedures, and any voluntary 

commitments undertaken by the State. NHRIs may need to develop a separate strategy 

for those UPR recommendations that the State did not accept during its review

d) NHRIs may produce annual, mid-term and/or final reports evaluating UPR 

implementation by the State. Such reports could constitute a major contribution 

towards stakeholders’ report for the next review. The format and structure of these 

reports should conform to the UPR outcome document. NHRIs should also consider 

making these reports publicly available to attract attention to the UPR implementation 

process and to motivate the State to fully implement UPR outcomes

e) NHRIs can apply UPR outcomes to existing Government programs/projects and seek 

to identify ways in which to improve them. NHRIs can also pursue the 

implementation of UPR outcomes by developing new programs with local officials; 

this “bottom-up” approach can place positive pressure on the national Government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UPR outcomes.   



127Guidelines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the UPR follow-up process

12. Finally, in its monitoring efforts, given the complementary and inter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the UPR and other UN human rights mechanisms, NHRIs should 

consider treaty body and Special Procedures reports on the State as leverage to reinforce 

the State’s obligation to implement UPR outcomes.

C. Monitoring State implementation of UPR outcomes

13.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UPR outcomes by the State comprises a major part of 

NHRI follow-up activities. Given that subsequent reviews, as indicated in resolution 5/1, are 

intended to focus on the implementation of outcomes emanating from previous reviews, 

evaluating the implementation of UPR outcomes is critical to preparation for the State’s next 

review.

14. NHRIs may carry out the monitoring of State UPR implementation on their own or in 

cooperation with other stakeholders, such as NGOs. A collaborative approach may be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given that UPR recommendations cover a broad range human rights 

issues, thus requiring varied expertise and experience. In this case, participating 

stakeholders, including NHRIs themselves,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UPR outcomes in their areas of chief focus and expertise. NHRIs could 

also assume a lead role in coordinating the contributions of various stakeholders to the UPR 

outcome monitoring process.

D. Direct implementation of UPR outcomes by NHRIs

15. Although States bear the primary obligation to implement UPR outcomes, NHRIs can 

directly contribute to outcome implementation; one example being through the provis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awareness-raising. Another form of direct implementation is 

through the provision of support to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NHRIs can work to 

identify and assist victims of violations of specific human rights addressed in the UPR report 

and/or outcome document. Such actions should be both remedial and prev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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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ing remedies for violations while at the same time promoting legislative and policy 

change.

16. The capacity of NHRIs to effect implementation, however, is very much dependent 

upon their mandates and the availability of financial resources. These issues warrant further 

consideration and discussion.

E. Cooperation with stakeholders

17. Resolution 5/1 and Human Rights Council decision 6/102 envisage a clear role for other 

human rights stakeholders in the UPR follow-up process. Stakeholders include NHRIs, 

NGOs, academics, trade unions, the media, reg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UN 

agencies and a broad range of civil society actors.

a. Cooperation with NGOs

18. NHRIs should collaborate with NGOs and other relevant civil society actors and 

institutions at all stages of the UPR process. To this end, consultative mechanisms should 

be put in place which promote regular collaboration between NHRIs and civil society 

actors, particularly at the country level to ensure country-wide consultation and 

implementation of UPR outcomes. If such mechanisms were not in place at the reporting 

phase of the UPR cycle,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NHRIs make every effort to establish 

one immediately after the adoption of UPR outcomes. 

19. NHRIs should host discussions with relevant human rights actors to allow for joint 

analysis of UPR outcomes when formulating implementation strategies. 

20. NHRIs, given their role as a bridge between civil society and the State, should also 

promote engagement between civil society and various State institutions (including the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thereby establishing a dialogue that could lead 

to a mo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UPR outcomes. Modalities for such engagement c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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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

* Strategic bilateral meetings

* Roundtable discussions on specific and thematic issues (including the development,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implementation plans) that are inclusive of a broad range of actors; and 

* Seminars and workshops which aim to raise awareness and build capacity.

21. Concrete methods aimed at harnessing the potential of various organisations and 

institutions possessing strategic expertise in various areas should be sought out. The 

effective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of UPR outcomes can be informed through in-depth 

discussions with academics and professional groups; strategic use of the media in promoting 

implementation activities; and joint campaigns with organisations that have fieldwork 

experience. 

b. Cooperation with reg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nd UN agencies

22. UN agencies, chiefly the OHCHR, have taken a strong lead in promoting awareness of 

the UPR and in building the capacity of NHRIs and civil society organisations to contribute 

to the UPR process. Further, the expertise of UN agencies with regard to special and 

particular group of persons (for instance, women, children, refugees, and so on) will inform 

various aspects of the UPR process. Thirdly, the OHCHR’s National Institutions and Regional 

Mechanisms Section (NIRMS) has great potential as a centralised focal point for: the 

collection and dissemination of NHRI UPR best practice examples; the provision of training 

and other capacity-building activities; the mainstreaming of the work of NHRIs with other 

UN agencies and offices; and promoting common strategies amongst NHRIs at the regional 

and international (ICC) levels. 

23. For these reasons, NHRIs should seek close collaboration with OHCHR and relevant UN 

agencies, nationally, where possible or otherwise at the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24. NHRIs can also strengthen their interaction and partnerships with other actors, including 

regional and multilateral organisations and foreign governments. This may include 

developing strategies to implement UPR outcomes in partnership with nation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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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ith the assistance of reg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or seeking the support 

of foreign Governments and reg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in lobbying the national 

Government to accept UPR recommendations.

IV.  ROLE OF THE APF IN THE UPR FOLLOW-UP PROCESS

25. The APF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NHRIs and 

facilitating the activities of NHRIs with regard to the UPR through: 

a) Collecting and disseminating best practice examples of UPR follow-up work from 

NHRIs within and outside the region

b) Developing, through consultation with its membership and other sources of expertise, 

guidelines and other reference materials that NHRIs can use to design and implement 

UPR follow-up strategies

c) Sourcing funding for the provis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on UPR follow-up to staff 

and commissioners of NHRIs in the region 

d) Facilitating cooperation on UPR follow-up processes between and amongst NHRIs in 

the region, and coordinating the development of NHRI implementation activities on 

common issues 

e) Developing policies to strengthen the role of NHRIs in the UPR follow-up process; and 

f) Assisting NHRIs in building networks with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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